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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12차 자료를 활용하여 과외금지정책이 계급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

였다. 사교육금지정책은–사교육비를 집중적으로 지출하고 교육정보가 집중된 중상층 이상에서 사

교육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가능성으로 인해–사회이동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

본 가설이다. 오즈비와 이중차분방법을 이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 사교육을 금지한 과외금지 세대

가 그 이전 세대에 비해 세대간 계급 이동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학교 평준화의 중첩된 효

과를 통제한 후에도 과외금지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세대 간 이동이 더 높았다. 다만, 과외금지 해

제 이후 세대의 세대간 이동을 과외금지세대와 비교하기에는 자료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추

후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계급이동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중학

교 평준화 정책, 과외금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적자본축척 효과의 장기성을 감안할 때 교육정책의 기간과 지속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이들 

정책의 영향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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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의 사교육금지 정책과 평준화 정책들이 계급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 교육은 해방 후 단기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 순으로 급속히 확대되어 

2010년 현재 초･중등에서는 거의 100% 수준의 취학률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의 졸업정원제와 

1995년의 5.31 고등교육개혁을 통한 고등교육 확장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80% 이상이 전문대학과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공교육의 양적 확대 과정은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교육여건의 개선, 기회균등

을 위한 학교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학교 교육의 질적 동질화와 상향평준화(upward equalization)를 동

반하였다(정태수 외 편, 1995; 정무용, 2013). 따라서 공교육의 확대는 여건이 불리한 계급(층)에게 양

질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교육투자를 통하여 상승이동 가능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사회이동을 활성

화시켰을 것이다. 반면, 공교육의 양적 확대와 상향 평준화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머물렀다. 해방 이후 

초기에 점진적이나마 확대되어 오던 국･공립대학은 1995년 5.31 이후 확대를 사실상 멈추었고 사립

대학이 압도적인 고등교육 체제와 제도를 구축하였다(장수명, 2008, 2009). 대학은 서울 소재 대학을 

상위 그룹으로 더욱 서열화 되었다. 또한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계열 간 서열화도 노동시장의 수

요 변화에 따라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대학 서열 체제 속에서 초･중등 교육의 확대와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지면서 경쟁자의 수가 많아지자 보다 서열이 높은 명문대학과 계열진학을 위한 사교육 투자도 

확대된다. 자녀의 명문학교(중학교 명문고, 고등학교 명문고, 명문대학) 입학을 위한 중상층의 사교육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사교육 경감대책은 꾸준히 사회 문제로 역대 정권과 주요 정당의 주요

한 정책이 되었다(이종재 외, 2003; 이창희, 2008; 박소현･이금숙, 2015; 양림, 2014).

사교육은 개별 가계가 시장에서 학원 및 과외강의를 사적비용 부담으로 구매하는 행위로 효과적인 

사교육에 대한 정보량과 구매여력이 있는 집단, 그리고 사교육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집단에

게 유리할 것이다. 즉, 사교육은 부모가 고소득층, 자산가, 고학력자, 전문직 종사자인 아동에게 친화

적이다. 반면, 부모가 저소득층, 무산계급, 저학력자, 비전문직 종사자인 경우 효과적인 사교육으로부

터 배제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사교육은 계급 고착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1)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다양한 사교육 상품과 사교육 기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계에서 사교육을 구

매하고 소비하지만, 특히 부모의 소득 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투자수준도 높다(이성림, 2002; 이종

재 외, 2003; 최상근 외, 2003; 강영혜, 2008; 김위정･염유식, 2009). 

사교육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해 학생들의 사회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나는 사교육에 투자하

는 학생의 성적 향상효과이다. 다른 하나는 사교육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외부효과이다. 사교

육을 미리 받은 학생들에게 사교육은 학교교육을 대체하고 공교육은 사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1) 김위정･염유식(2009)은 선행연구를 분석하면서 사교육비의 지출이 계층간에 차이가 난다는 선행연구를 기반

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계급재생산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고은미(2011)에 따르면 명문대생의 수

익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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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로 인한 외부효과로 공교육 수업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사교육의 효과는 개인에게만 

귀속될 가능성이 높고, 사교육을 미리 받는 학생들이 학교수업 분위기를 저해함으로써 학교 교육이 

부실해진다면 학교 교육만을 받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사회이동성을 높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들(중학교 무시험이라고 불리는 중학교 평준

화 정책, 과외금지 정책, 그리고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중 과외금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

다. 초등학교 확대와 중학교 평준화 정책은 사회이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일 수는 있지만, 이 

제도들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을 분리해서 효과를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중학교 평준화 직전 세대와 직후 세대를 비교함으로써 그 효과를 분석할 수 있겠으나 자료의 한계로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과외금지 정책이 부모와 자식 세대 간의 사회이동에 미친 

변화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2). 

2. 이론적 검토

1) 교육기회의 확대와 사회이동

Lucas(2001)에 따르면 교육기회의 확대와 사회이동3)에 관한 연구들은 주요하게 세 가지 가설로 집약

된다. 첫째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가 자식의 교육이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는 가설이다(Life Cycle Hypothesis; 이후 LCH). 따라서 사회 전반의 교육수준이 높

아질수록 사회이동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함의한다. 두 번째 가설은 최대불평등유지(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이후 MMI) 가설로 특정 단계의 교육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시대에 따라 변화

하는데 초기의 교육단계가 공적 재원으로 보편화되었을 경우 이후 단계 교육에서의 부모의 사회경제

적 배경의 영향력은 더 커진다고 본다. 예를 들어 중학교의 학교교육이 평등화되었을 때 고등학교단

계나 대학에서 계급･계층 간 불평등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가설은 Lucas(2001) 자신이 제안한 

것으로 효과적 불평등 유지(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이후 EMI)가설로서 동일한 교육수준

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의 질적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보편화된 교육 내에

서도 다양한 형태의 그룹화를 통하여 능력별 반편성 제도가 시행되는데 부모의 영향력은 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첫 번째 LCH 가설은 교육확대의 평등화 역할을 강조한 것이고, 두 번째 

MMI 가설은 보편화 이후 단계로 교육의 불평등 역할이 이연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EMI 가설

2) 다만 과외금지 정책은 졸업정원제와 동시기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과외금지와 졸업정원제의 효과를 구분하

여 분석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자 한다. 
3) 계급이동과 계층이동이 서로 다른 이론적 전통에서 나오고 있으나 사회이동은 이 두 개 전통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실증연구로서 계급이동과 사회이동을 혼용해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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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일한 교육단계 내의 질적 차이를 통해 계급 간의 불평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관한 이론 및 실증 연구는 Breen & Josson(2007), Breen(2010a, 2010b), Cremer(2010)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들 가설로부터 각 단계의 교육체제가 모든 계급에 동등한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경우 교육수준의 확대는 계급 불평등을 완화하지만 교육기회의 차이가 크거나 동일한 수준 내라도 계

급별로 다른 품질의 교육이 제공된다면 사회이동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우리가 주목하는 정책

-중학교 평준화 정책,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그리고 사교육 금지정책-은 양질의 교육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다. 

국내에서 교육을 통한 세대 간 계급･계층이동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김희삼(2009)은 노동패널 

1-10차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성과 교육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소득의 계층

이동 탄력성과 계층 간 소득의 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를 다른 나라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김희삼의 

연구결과는 세대 간 상관관계나 세대 간 소득 탄력성으로 볼 때 영미 국가보다 사회이동성이 높은 편

이며 부모와 자녀의 교육으로 설명된 부분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교육기회의 확대가 계층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신욱 외(2010) 또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소득 탄력성은 아니지만 교육과 계층이동을 세대별로 검토한 연구는 박병영 

외(2008, 2009, 2010)을 참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교육정책의 영향에 주의를 기울인 분석이 

아니었다.

2) 사교육금지정책과 사회이동 

한국의 사교육은 매우 압도적이어서 공교육의 보편화나 공교육 품질의 상향평준화와 무관하게 계급･
계층에 따른 인적자본투자로서의 교육 서비스 양과 질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유난

히 발달된 사교육 체제는(백일우･박명희, 2013)4) 오랜 기간 동안 한국 교육체제의 한 하위체제로 자

리 잡아 왔다. 사교육은 가정배경이 좋은 학생들이 보다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시장에서 직접 구매함

으로써 교육을 통한 계층화의 역할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교육의 특징은 부모의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많이 받고 또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더 많은 사교육을 받는다는 것

이다(강영혜, 2008).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공교육의 확대와 질적 향상과 반대로 계급･계층 간 교육의 

질적 차이를 유지 확대하는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980년 7월 30일에 전면적으로 시행된 과외금지는 이후 예체능 과외 허용, 보충수업허용, 겨울방학 

학원 수강 허용 등 단계적 허용 확대를 거치면서 2000년 과외금지 위헌 결정으로 최종적으로 종결되

4) 백일우･박명희(2013)은 한국은 경우 사교육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총사교육비 규모나 1인당 사교육비 

규모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도 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계층 간 차이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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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손희권, 2002). 과외금지조치의 변천은 [표 1]에 상술되어 있다. 부분적 과외 허용과 일부 ‘비밀과

외’가 존재하여 절대적 전면적 금지효과는 줄었겠지만 이 과외 금지는 의미 있는 사회적 실험으로 사

교육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고려할 때 이 효과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과외금지조치는 중학교 무시험제도나 고등학교 평준화의 확대와 시기적으로 겹치므로 과외금지

조치의 효과만을 별도로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중학교 무시험과 평준화가 일반화된 것은 

1971년으로 1958년생부터이고, 고등학교 평준화는 1974년에 시작하여 2015년 현재까지(천안, 세종)

도 도입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정책의 영향을 받는 코호트가 1959년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시행

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생까지 다양하다. 반면 과외금지조치는 1980 ~ 2000년에 중･고등학교에 다

닌 세대가 집중적인 영향을 받았다. 중고등학교에 최소 6년 간 재학하고 과외금지 이전 초등학교 사교

육이 추후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경계가 모호하기는 하나 과외금지조치의 영향을 

받은 세대는 대략 1962-1980중반 출생자들이다. 중학교 무시험 최초 적용 세대와 과외금지 적용 세대 

간에는 약 5년의 시차가 존재한다. 또 고등학교 평준화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었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 다른 차별적 능력그룹화로 인하여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만일 과외금지조치 

적용을 받는 세대의 사회이동성이 그 밖의 세대와 상이한 행태를 보인다면 이것을 과외금지조치의 영

향으로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과외금지조치의 변천

시기 과외금지조치 내용

1980. 7. 30. 과외 전면금지

1980. 8. 7. 단속지침시행

개인 및 집단과외, 학원수강금지, 학교 보충수업 폐지

1984. 1. 6. 학습부진 학생(하위 5%) 보충수업 허용

1988. 5. 6. 학교 보충수업 부활

1989. 6. 16. 대학생의 비영리적 과외교습 허용

초･중･고 재학생 방학 중 학원수강 허용

1991. 7. 22. 보충수업 운영을 학교장에게 일임

초･중･고 재학생의 학기 중 학원수강 허용

1996. 3. 1. 대학원 재학생의 비영리 과외교습 허용

1998. 8. 12.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단계적 폐지 발표

2000. 4. 27. 과외금지 위헌 결정

자료: 2001년도 국정감사자료집(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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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1) 분석자료 및 변수

본 연구에서는 1980~2000의 과외금지조치와 계급이동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의 

제1~12차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2]에 열거된 변수들을 사용하여 각 연도(패널 차수)별로 직종, 직위, 

취업 형태에 따라 당사자와 아버지의 계급을 7개로 구분하였다. 분류된 계급의 구체적인 내역은 [표 3]

에 설명되어 있다.

[표 2] 계급 자료를 만드는데 사용된 변수들

변수명 설명 코딩

p__0313 직종(현재) 󰡔오픈코드󰡕 참조

p__0316 직위(현재 또는 최종) 󰡔오픈코드󰡕 참조

p__0211 취업형태
(1)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돈을 받고 일한다, (2) 내 사업을 

한다(비임금), (3)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다

p__0402 전체종업원수(명) 명

p__0403 전체종업원수(범주)
(1) 1-4, (2) 5-9, (3) 10-29, (4) 30-49, (5) 50-60, (6) 70-99, (7) 100-299, 

(8) 300-499, (9) 500-999, (10) 1000명 이상

p__9057
14세 무렵 부모의 경활상태 

(일의 종류)
󰡔오픈코드󰡕 참조

p__9059
14세 무렵 부모의 경활상태 

(종사상지위)
(1) 정규직 임금근로자, (2)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3) 종업원 있는 

고용주, (4)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5) 가족종사자, (6) 무직/주부

※ 변수명에서 ‘__’은 01, 02 등 패널의 차수에 해당하며, 직종은 신분류에 따름. 

자료: 한국노동패널 󰡔1-11차 개인용 코드북󰡕과 󰡔1-11차 오픈코드󰡕.

[표 3] 계급의 구분

계급 설명

1
2
3
4
5
6
7

전문가, 30인 이상 고용주

준전문가, 공무원, 중간관리자

화이트칼라

영세자영업자

농부

숙련근로자

미숙련근로자, 농업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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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으로 12개 년도에 대하여 만든 당사자의 계급과 아버지의 계급을 이용하여 각 개인별

로 하나의 당사자 계급과 하나의 아버지 계급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당사자 계급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계급을 사용하였으며, 아버지 계급은 이용 가능한 가장 오래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2000년(제3차)에 노동패널에 진입하여 2008년(제11차)까지 패널 내에 존재한다면, 

자신의 계급은 2008년의 계급에 해당하고 아버지의 계급은 2000년의 계급에 해당한다.

위의 방법을 사용하여 얻은 자료 중 아버지 계급과 당사자 계급이 모두 이용가능한 개인의 횡단면

자료는 11,76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6,466명이 남성이고 5,297명이 여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한다. 총 6,466명의 남성 응답자들을 출신계급과 귀착계급에 따라 나누면 

[표 4]와 같다. 출신계급에서는 농민이 전체의 약 45%로 가장 많고 귀착계급별로는 숙련근로자가 약 

30%, 미숙련근로자와 농업근로자가 약 27%로 가장 많다.

[표 4] 출신계급과 귀착계급별 인원수

귀착계급

1 2 3 4 5 6 7 계

출
신
계
급

1 64 60 30 20 7 40 45 266

2 56 94 53 23 2 85 95 408

3 64 99 65 21 3 81 97 430

4 97 146 104 54 3 217 230 851

5 127 315 194 160 302 997 838 2,933

6 75 164 129 33 8 302 261 972

7 40 101 64 13 15 195 178 606

계 523 979 639 324 340 1,917 1,744 6,466

다음으로 전체 표본의 출생연도를 1916-20, 1921-25, ..., 1991-95의 5년 단위로 나누어 코호트를 구

성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만일 만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순차적으로 교육을 받았다

면 이 중 제10-14 코호트가 과외금지 시대에 중･고등학교에 다녔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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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출생 코호트별 인원수

코호트 출생연도 인원 코호트 출생연도 인원

1 1916-20 6 9 1956-60 743

2 1921-25 29 10 1961-65 768

3 1926-30 61 11 1966-70 874

4 1931-35 135 12 1971-75 927

5 1936-40 270 13 1976-80 723

6 1941-45 359 14 1981-85 403

7 1946-50 504 15 1986-90 67

8 1951-55 593 16 1991-95 4

2) 분석 방법

과외금지의 계급이동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오즈비 산출 방식과 이차 차분

을 활용한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코호트별 계급이동성의 수준을 오즈비를 통해 표현하였다. 두 값을 취하는 변수(이진변수)가 

있을 때 오즈(odds)란 한 값(“1”이라 하자)이 나올 확률을 다른 한 값(“2”라 하자)이 나올 확률로 나눈 

값이다(Agresti, 2002). 예컨대, 부모 계급이 일 때 자녀 계급의 오즈비를 라 하면, 

     이다. 여기에서 이용할 오즈비( )는 이다. 만일 계급

이동성이 완전하여 X와 Y가 서로 독립이라면 Y의 조건부 분포가 X와 무관하므로 두 오즈 모두 동일

한 값을 갖고 오즈비는 1이 된다. 만일 계급이 완전히 고착화되어 X와 Y가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

는다면(상관계수가 1) 분자의 오즈는  ∞이고 분모의 오즈는   이 되어 오즈비는 ∞가 된

다. 일반적으로 X와 Y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때 오즈비는 1보다 큰 실수 값을 갖는다. X와 Y가 각각 

출신계급과 귀착계급일 때 오즈비는 계급고착화의 정도를 측정한다. 

   라 할 때 오즈비는 이 확률들의 비율로도 표현할 수 있다. 조건부 확률의 정

의에 의하여

         

이므로       이고, 따라서 오즈비는 간단히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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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이는 출신계급과 귀착계급이 동일할 두 확률들의 곱을 출신계급과 귀착계급이 상이할 두 

확률들의 곱으로 나눈 값이다. 출신계급과 귀착계급이 동일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때 오즈비

가 1보다 큰 값이 되는 것은 이 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와 의 역할을 바꾸어 오즈비를 정의하

여도 그 값은 동일하다.

다음으로, 과외금지세대와 그 이전 세대 간의 계급이동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중차분

(difference in difference)법을 활용하였다. [표 4]의 계급을 1-3(“상위계급”이라 함)과 4~7(“하위계급”

이라 함)로 나누기 위하여 출신계급이 4~7임을 나타내는  더미변수와 귀착계급이 1-3임을 나타내

는  더미변수를 생성한다. 또한 1964~84년생에 대하여 과외금지를 나타내는  변수를 1로 설정

한다.5) 1985년생 이후는 아직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분석에서 제외하였

다. 따라서 과외금지해제 이후의 세대는 분석대상이 아니며, 과외금지 세대와 그 이전 세대 간의 비교

가 이루어진다. 과외금지의 효과는

(1)    ⋅

이라는 모형을 회귀시킨 후  파라미터로써 나타낼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다음의 모수에 관심이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즉, 과외금지 세대 내에서 하위계급 출신자가 상위계급에 귀착할 확률과 상위계급 출신자가 상위

계급에 귀착할 확률 간의 차이를 구하고, 과외금지 대상이 아닌 세대 내에서 이 확률 차이를 구한 후, 

이 차이들의 차이로써 과외금지조치의 효과를 정의하는 것이다.  인 경우와  인 경우

를 막론하고 

         ≤ 

일 것으로 예상하므로, 만일  이라면 과외금지 세대( ) 내 하위계급 출신자와 상위계급 

출신자의 상위계급 귀착확률의 차이가, 과외허용 세대( ) 내 하위계급 출신자와 상위계급 출신

자의 상위계급 귀착확률의 차이보다 더 작음을 의미한다. 양(+)의 는 과외금지가 하위계급 출신자의 

5) 1964년생(3월 이후)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칠 경우 1980년 3월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이 출생 세대부터 

과외금지의 영향 하에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1984년생(3월 이후)은 2000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그 후 

출생한 세대는 과외가 허용된 세대로 간주한다. 과외금지 세대로서 1964-84 대신 1963-84, 1963-85, 1964-85, 
1963-84 등 여러 경우를 고려하였으나 결과에 질적인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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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계급 귀착에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이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수료 여부를 통제한 이후에도 과외금지조치가 계급이동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

석하기 위해, 앞의 이중차분 모형에서 대학교육 수료여부를 제어해 보고 또 (귀착계급이 1-3계급

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출신계급이 4-7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대학수료여부 및 에 대

하여 3중으로 교차시킨 3중 차분의 모형을 추정한다. 대학수료여부를 로 측정하는 경우 이 3중 차

분 모형은 다음과 같다.

 ⋅⋅⋅

⋅⋅

여기서 과외허용( ) 세대의 경우 대학교육이 하위계급 출신의 상위계급 귀착에 대한 상대적

(상위계급 출신 대비) 영향은 이며, 과외금지( ) 세대의 경우 하위계급 출신의 대학교육의 상

대적(상위계급 출신 대비) 효과는  이다. 따라서 는 대학교육이 하위계급 출신의 상위계급 귀착

에 미친 상대적(상위계급 출신 대비) 효과가 과외금지로 인하여 증가한 정도를 의미한다. 만일  

이라면 대학교육이 하위계급 출신에 미친 상대적 영향(이중차분의 의미에서)이 과외금지 여부와 무

관함을 의미하며, 이는 대학교육 여부를 제어하고 난 후 과외금지에 독립적인 효과가 없음을 의미한

다. 다시 말하여 과외금지는 오로지 대학교육 수료여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만 계급이동성에 영향을 

끼쳤음을 말한다. 반면  이라면 대학교육 여부가 하위계급 출신에 미친 상대적 효과(이중차분의 

의미에서)는 과외금지의 시기에 더 컸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과외금지는 대학교육 여부와 독립적으로 

계급이동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4. 분석 결과

1) 오즈비(Odds Ratio)를 이용한 코호트별 계급이동성

먼저, 오즈비를 통해 코호트별 계급이동성을 살펴보고자 한다.6) 출신계급과 귀착계급을 단순화하여 

계급을 두 계급으로 양분한다. 첫 번째(“상위”) 계급은 [표 4]의 1-3계급에 해당하며 두 번째(“하위”) 

계급은 4~7계급에 해당한다7). 전체 표본에 대하여 이렇게 양분한 계급에 대한 × 교차표는 [표 6]

에 제시되어 있다.

6) Goodman (1968), Breen & Jonsson (2007) 등이 오즈비를 계급이동성 연구에 활용하였다.
7) 그러므로 이하의 논의는 [표 4]의 1~3계급과 4~7계급간의 세대간 이동에 한정되는 것이며 1~3계급 내의 이동

과 4~7계급 내의 이동은 고려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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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양분한 계급에 대한 교차표

귀착계급 = 1~3 귀착계급 = 4~7 합계

출신계급 = 1~3  585명  519명 1,104명

출신계급 = 4~7 1,556명 3,806명 5,362명

합계 2,141명 4,325명 6,466명

이 표로부터 오즈비를 구한 결과, 첫 번째 출신계급(1~3계급 출신)의 경우 첫 번째 계급에 귀착할 

가능성을 두 번째 계급에 귀착할 가능성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면   이다(1~3계급 출신

들의 오즈). 즉, 1~3계급 출신들이 다시 1~3계급으로 귀착할 확률은 이들이 4~7계급으로 귀착할 확

률보다 1.127배 높다. 반면 4~7계급 출신들이 1~3계급에 귀착할 가능성은 이들이 4~7계급에 귀착할 

가능성에 비하여   만큼이다(4~7계급 출신들의 오즈). 1~3계급에 귀착할 가능성은 

출신계급이 1~3인지 4~7인지에 따라 현저하게 다르며 이 오즈들의 비율인 오즈비는 

  이다.8)

오즈비를 [표 5]의 출생 코호트에 따라 구해보면, 코호트 1, 2, 3, 16은 관측치의 수가 작아서 0이나 

무한대의 오즈비가 나온다. 그 밖의 코호트(4-15)에 대하여 구한 오즈비는 [그림 1]과 같다. 여기서 가

로축은 코호트이며 그림의 각 점은 오즈비를 나타낸다. 오즈비가 높을수록 계급고착화의 정도는 크며 

오즈비가 낮을수록 계급유동성이 크다.

[그림 1] 코호트별 오즈비(odds ratio)

3.66

2.37

1.50

3.77

3.36

4.22

2.59

2.03

1.93

1.66

1.98

2.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오즈비 산출 결과, 코호트 5와 6은 1936-45년생으로서 해방과 한국전쟁에 영향을 받은 코호트이며, 

8) 참고로 Yamaguchi (1983)의 [표 1]에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1973년 미국과 1972년 영국의 사무직(nonmanual)
과 육체노동(manual)간의 오즈비를 구하면 각각 3.566과 4.53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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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호트의 오즈비는 각각 2.37과 1.50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코호트 7-9는 1946-60년생으로서 이 세

대의 오즈비는 각각 3.77, 3.36, 4.22로 그 앞뒤의 코호트나 전체 평균(2.76)에 비하여 큰 계급고착화를 

보인다. 1980~2000년의 과외금지 기간 동안 중･고등학교에 재학한 세대(제10-14코호트)의 오즈비는 

각각 2.59, 2.03, 1.93, 1.66, 1.98로서 그 이전의 세 코호트(각각 3.77, 3.36, 4.22)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이는 과외금지 기간에 중･고등학교에 다닌 코호트의 계급고착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

다. 제7-9코호트를 하나의 코호트(과외금지 이전 세대)로 간주하고 제10-14코호트를 다른 하나의 코

호트(과외금지 해당 세대)로 간주하여 오즈비를 구하면 각각 3.89와 2.07을 얻는다. 200회의 부트스트

랩을 실행하여 과외금지 이전 세대의 오즈비와 과외금지 이후 세대의 오즈비의 차이의 95% 신뢰구간

을 구하면 0.82부터 3.12까지의 구간이다. (양 세대의 오즈비의 비율의 95% 신뢰구간은 1.36부터 2.56 

사이의 구간이다.) 그러므로 5%의 수준에서 과외금지 세대는 과외금지 이전 세대보다 계급고착화의 

정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9). 

한편, 과외금지 이후 세대인 제15코호트의 경우 오즈비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관측

치가 적고 비교적 젊은 세대여서 귀착계급이 부정확하게 측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결과에 큰 

의미는 두기 어려우며 추후에 자료가 축적된 후 더욱 세밀히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는 출생년도를 5년씩 나누어서 코호트를 만들었으나, 각 출생년도 별로 앞뒤 m년씩 추가하

여 2m+1년의 이동창(rolling window)을 만들어 오즈비를 구하여 보았다. 예를 들어 1960년생 코호트

는 1960-m년생부터 1960+m년생들로 이루어져 있고 1961년생 코호트는 1961-m년생부터 1961+m년

생의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m=3와 m=5에 대하여 각각 구한 오즈비는 [그림 2] 및 [그림 3]과 같다.

[그림 2] 출생년도를 3년씩 나누어서 코호트를 만든 경우 오즈비의 추이

9) 사실, 모든 부트스트랩 표본에 대하여 과외금지 세대의 계급유동성이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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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출생년도를 5년씩 나누어서 코호트를 만든 경우 오즈비의 추이

이 그림들에서 원의 지름은 각 코호트별 표본크기의 제곱근에 비례하도록 그렸다. [그림 2] 와 [그림 

3]에서도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와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의 오즈

비가 다른 세대에 비하여 낮음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는 양분된 계급에 대하여 코호트별 오즈비로써 계급이동성을 표현하였다. [표 4]의 7가지 

계급간의 이동성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계급을 1~3과 4~7로 양분하

고 이하에서 설명할 이중차분법으로써 과외금지조치와 계급이동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10). 이로

써 분석을 단순화하면서도 과외금지조치와 계급이동성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도 양분된 계급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2) 과외금지조치와 계급이동성의 관계에 관한 이중차분모형

앞의 노동패널 자료로 (1)의 모형을 선형회귀분석11)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0) 전체 7가지 계급 간의 이동성을 표현하는 문제는 훨씬 복잡하다. 만일 자료가 독립적인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Xie (1992)나 Breen & Jonsson (2007)처럼 7가지 계급간의 이동성을 모수화하고 추정하는 더욱 정교화

된 분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 어떤 개인들은 동일한 가계에 속하거나 한 가계

의 부모와 자식이 공존할 수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때 [표 4]의 모든 계급간의 이동성을 분석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접근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동일한 가계출신의 개인이 복수 존재하는 경우 

이 중 한명만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모든 개인들을 독립되게 만드는 것이다. 둘째, 모든 관측치들간의 특수한 

종속성과 이질성(예를 들어 자녀의 수, 아들의 수와 딸의 수, 결혼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를 도출하고 이를 극대화하는 추정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방법은 표본의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하기 때문에 하위표본을 추출할 때마다 추정치가 달라지며 표본크기가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두 번째 방법은 지나치게 복잡할 수 있고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우선 이 방법론의 타당성을 이론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11) 설명변수가 전체 표본을 구획하는 더미변수들이기 때문에 선형회귀모형의 확률 추정결과와 로짓이나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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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여기서 괄호안의 숫자는 가계 ID에 따라 클러스터화하여 구한 표준오차이며, 이때 가계의 ID는 각 

패널차수에 기록된 가계 ID 중 가장 이른 시점의 가계 ID이다. 이중차분계수 0.073은 5% 수준에서 

유의하다(값 = 0.034). 이 결과로부터 다음의 확률들을 구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상위계급 출신(  )과 하위계급 출신(  ) 모두 과외금지 세대가 상위계

급에 귀착할 확률은 그 이전의 과외허용 세대에 비하여 높았다(상위계급 출신은 58.3% 대 41.9%, 하

위계급 출신은 41.7% 대 17.9%).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과외금지가 계급이동성을 높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과외금지와 무관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출신계급을 막론하고 과외금지 세

대의 계급상승 또는 상위계급 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과외허용( ) 세대의 경우 상위계급 출신과 하위계급 출신 간 상위계급 귀착확률의 

차이가 23.9 퍼센트 포인트(0.419 - 0.179 = 0.239)인 반면, 과외금지( ) 세대 내에서 이 확률차

이는 16.6 퍼센트 포인트(0.583 - 0.417 = 0.244 - 0.078 = 0.166)이다. 과외허용 세대와 과외금지 세대 

간에는 상하 두 계급출신이 상위계급에 귀착할 확률의 차이에 0.073 즉 7.3 퍼센트 포인트만큼의 차이

(difference in difference)가 있으며 이것이 과외금지의 효과로 해석된다.12) 이런 의미에서 과외금지

(및 그와 동시대에 존재한 요인들)는 하위계급 출신의 상위계급 귀착확률을 7.3 퍼센트 포인트 높였

다. 또 약간의 수식연산에 따르면 상위계급 출신이 하위계급에 귀착할 확률을 7.3 퍼센트 포인트 높였

다고도 할 수 있다. 즉 과외금지는 앞에서 이분한 계급에 대한 세대간 이동성을 7.3 퍼센트 포인트 높

였다.

이상의 결과는 [그림 4]에 도시되어 있다. 상위계급 출신(왼쪽의 두 막대)의 경우 과외금지 세대(오

빗 등 최우추정의 확률 추정결과는 동일하다.
12) 물론 이것이 과외금지만의 효과인지 과외금지의 시기와 일치하는 시기에 존재한 다른 사회경제적 혹은 기타

의 요소 때문인지 이 분석은 말해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엄밀히 이 0.073의 효과는 “과외금지 자체와 과외금지 

대상 세대에 존재한 여타 요인의 영향의 합”이라고 하여야 한다. 하지만 과외금지를 제외하고 이들 세대와 

다른 세대를 구별하면서 계급이동성의 차이를 설명할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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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쪽 긴 막대)가 그 이전의 세대(왼쪽 짧은 막대)에 비하여 상위계급에 귀착할 확률이 16.5%p 상승하

였다. 반면 하위계급 출신(오른쪽의 두 막대)은 과외금지 세대(오른쪽의 긴 막대)가 그 이전의 세대(왼

쪽의 짧은 막대)에 비하여 상위계급에 도착할 확률이 23.8%p 상승하였다. 이는 그만큼 계급의 이동이 

원활해졌으며 이 확률변화의 차이인 7.3%p가 과외금지의 효과로 정의된다.

[그림 4] 출신계급별 과외금지의 효과

과외금지 세대에서 계급이동성의 증가는 과외금지 세대와 과외허용 세대의 오즈비(odds ratio)를 

비교함으로써도 볼 수 있다. 과외허용 세대(1963년 이전생)와 과외금지(1964-84년생) 세대 각각에 대

하여 이분화된 계급에 대한 × 교차표를 구하면 [표 7]와 같다. 이로부터 과외허용 세대와 과외금지 

세대의 오즈비를 구하면 각각 3.29와 1.96으로, 과외금지 세대에서 현저히 낮은 오즈비가 관측된다.

과외허용 세대 과외금지 세대

1-3귀착 4-7귀착 합계 1-3귀착 4-7귀착 합계

1-3출신 149 207 356 1-3출신 424 303 727

4-7출신 504 2,305 2,809 4-7출신 1,026 1,434 2,460

합계 653 2,512 3,165 합계 1,450 1,737 3,187

오즈비 = 3.29 오즈비 = 1.96

[표 7] 과외허용 세대와 과외금지 세대의 교차표와 오즈비

3) 과외금지조치, 대학교육 수료 여부와 계급이동에 관한 삼중차분모형

마지막으로, 과외금지의 효과와 대학교육 수료 여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년제 대

학 이상 수료 여부(교육수준이 14년 이상)을 나타내는 가변수 와 4년제 대학 이상 수료 여부(교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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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  대학 = 2년제 이상 대학 = 4년제 이상

상수항
0.193

(0.025

***

)
0.192

(0.032

***

)
0.218

(0.025

***

)
0.234

(0.031

***

)


-0.092
(0.026

***

)
-0.091
(0.033

***

)
-0.101
(0.025

***

)
-0.120
(0.032

***

)

대학 0.391
(0.013

***

)
0.393

(0.047

***

)
0.425

(0.014

***

)
0.391

(0.048

***

)

⋅대학 -0.002
(0.052)

0.057
(0.054)


0.081

(0.030

*

)
0.079

(0.048)
0.109

(0.030

***

)
0.118

(0.042

***

)

준이 16년 이상)를 나타내는 가변수 를 생성하였다. 전체 1984년 이전에 태어난 6,352명 중 7명

의 누락을 제외한 8,345명의 41.8%가 2년제 대학 이상을 수료하였고 28.2%가 4년제 대학 수료 이상

으로 나타난다. 이중차분모형의 회귀분석에 의하면 다음의 결과를 얻는다.

  ⋅

          

 ,   

여기서 괄호 안의 숫자는 클러스터(가구ID 기준) 표준오차이다. 이중교차항 ⋅의 값은 

0.000이다. 그러므로 과외금지 세대와 과외금지 이전 세대를 비교하면 하위계급 출신(  )의 2년제 

대학 수준 이상 교육이수 확률은 과외금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12.5 퍼센트 포인트 높아졌으며(이중

차분의 의미에서) 이로써 과외금지가 상위계급 출신보다 하위계급 출신의 2년제 대학수준이상의 교

육이수에 상대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에 대해서는

  ⋅

                

 ,   

의 결과를 얻으며, 과외금지조치가 하위계급출신의 4년제 대학 수료 여부에 상대적으로(상위계급

출신에 비하여) 특별히 더 우호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육 수료 여부를 제

어한 후에도 과외금지가 계급이동성을 제고하였는지 분석하였다. 

[표 8] 대학수료여부 및 과외금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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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  대학 = 2년제 이상 대학 = 4년제 이상

⋅
0.025

(0.032)
0.028

(0.050)
0.056

(0.032

*

)
0.050

(0.044)

대학⋅ 0.002
(0.063)

-0.007
(0.059)

⋅대학⋅ -0.003
(0.069)

-0.012
(0.067)




6,345
0.232

6,345
0.232

6,345
0.240

6,345
0.241

1) 괄호 안은 클러스터(가구ID별) 표준오차

2) * p< .1, **p< .05, *** p< .01

자료를 이용하여 2중차분 모형에서 대학교육이상 수료여부만을 추가로 통제한 모형과 3중차분 모

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표준오차는 가계 ID를 기준으로 한 클러스터 

표준오차 추정값이다. 이 표의 결과에 따르면, 를 제어한 후 과외금지의 효과(앞 소절에서 설명한 이

중차분의 의미)가 감소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되며, 를 제어하면 과외금지의 계급이동

성 제고 효과가 여전히 남아 있다. 다시 말하여 과외금지의 계급이동효과는 2년제 대학이상의 교육수

료를 주로 경유하였고, 만일 4년제 대학 미만 2년제 대학수준의 교육이수여부를 무시하면 이 효과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3중차분 모형에 의한 과외금지의 효과는 로써 대학교육 수료여부를 측

정하는 경우에도 관측되지 않으며 따라서 대학의 성질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3중 교차항 계수)는 없

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3중 차분 모형에서 ⋅의 계수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잃지만 대학교육을 

로써 측정하는 경우가 로써 측정하는 경우보다 크게 추정된다. 이 또한 하위계급출신의 2년제 

대학진학을 통한 계급이동의 중요성을 암시한다. 한편, 이 같은 현상은 4년제 대학의 경우 경직된 대

학서열로 인하여 과외금지가 입학서열에만 영향을 미치고 대학의 평균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

문일 수 있다

대학교육을 로써 측정하여 이를 통제한 경우의 결과가 [그림 5]과 [그림 6]에 도시되어 있다. 우선 

  인 집단만을 보면 이중차분으로 정의한 과외금지의 효과는 0.107 - 0.079 = 0.028로서 작다. 또 

  인 집단만을 볼 때에도 이중차분으로 정의한 과외금지의 효과는 0.106 - 0.081 = 0.025로서 

  인 경우보다도 더 작다. 이처럼 2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인지 여부를 통제하면 과외금지의 

효과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여 과외금지 세대는 4-7계급출신이 대학 교육을 더 많이 받게 

됨으로써 1-3계급으로의 이동을 달성하였으며, 이 대학교육을 경유한 것 이외의 직접적인 경로는 보

이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그림 7]와 [그림 8]은 로써 측정한 대학교육 여부를 통제한 경우의 과외금지의 

효과를 도시하고 있다. 대학교육을 로써 측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  인 집단과   인 



196  한국사회정책 제23권 제1호

집단에서 이중차분의 의미로 정의한 과외금지의 효과는 각각 0.167 - 0.118 = 0.050과13) 0.149 - 0.111

= 0.038이며 그 크기는 대학교육을 로써 측정한 경우보다 약간 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림 5] jc = 0인 집단의 출신계급별 과외금지의 효과

[그림 6] jc = 1인 집단의 출신계급별 과외금지의 효과

[그림 7] univ = 0인 집단의 출신계급별 과외금지의 효과

13) 반올림 때문에 끝자리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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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univ = 1인 집단의 출신계급별 과외금지의 효과

이상에서는 과외금지해제 이후 세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

거나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관측치가 많기 때문이다. 이 세대에 대한 분석은 추후 자료의 축

적이 이루어지면 가능해질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다양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한국 교육정책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과외금지정책이 계급이

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사교육(과외)은 개인들이 교육을 시장에서 구매함으로써 개별적으

로 다른 품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사교육은 구매력이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중상층 이상에게 친화적이다. 실제 사교육비를 집중 지출하는 계급･계층은 이들 집단이다. 따라

서 사교육을 금지한 과외금지정책은 계급 이동성을 제고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사교육을 금지한 과외금지 정책이 계급이동을 크게 제고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과외금지 세대 중 상당수는 중학교 평준화의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두 정책으

로부터 모두 영향을 받은 세대가 과외금지의 영향은 받지 않고 중학교 평준화의 영향만을 받은 세대

보다도 계급이동이 높다는 것은 과외금지가 계급이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외

금지이후 세대도 계급이동의 감소가 감지됨으로써 과외금지의 순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아직 

과외금지해제 이후 세대의 계급이동의 변화는 좀 더 추이를 보아야 확실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할 필

요가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한 하나의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중학교 평준화 정

책, 과외금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등이 통합적으로 부모-자식 간의 소득탄력성을 낮추거나 계급이

동을 높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인적자본축적 효과의 장기성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이지만 정

책의 기간과 지속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중학교 평준화나 과외금지효과의 영향에서 보여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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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교육기회의 확대가 양질의 균등한 공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사회이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중학교 평준화 정책이 대표적

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만약 평준화 정책이 사회의 생산성을 줄이지 않는다면, 즉, 사회의 효율적 복지

를 감소하지 않는다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4). 이는 다른 나라의 사례-예컨대, 스웨덴과 핀란드-

의 교육기회의 확대가 양질의 균등화된 공교육을 통하여 달성됨으로써 사회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진 예와 관련이 있다. 중학교 평준화와 더불어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정

책으로 보인다. 

둘째 사교육의 부정적 효과를 통제할 미시적 정책도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교육 금지

와 같은 정책은 민주화이후 우리 사회에 강제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손희권, 2002). 그러나 무한정 

허용은 사회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공교육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감소할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선행학습에 대한 헌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

어 학원이나 사교육 강사가 수업진행을 학교 수업을 선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나 학원이 해당학교에 학생의 이름을 통보하고 교사의 지도하에 이

를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학원이나 사교육 강사의 소득 신고를 강화하는 것도 또한 한 방책이

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교육에 대한 사회 전반의 민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재정(2011)은 

사교육 허용이 민주주의와 정합하는 측면이 있지만, 비제도적 신분구조를 형성시켜 민주주의를 위협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민주적 사회 합의를 통하여 특정한 사교육을 사회

로부터 추방하는 실험을 시도할 수도 있다. 

셋째, 사교육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처방이 필요할 수 있다. 사교육이 대학진학에 대한 관심 때문

이라면, 대학 제도와 체제의 변화를 통하여 고등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정 

정도는 대학들 사이에 양질의 균등한 공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대학별로 교육투자 수익률의 차이가 크

지 않을 것이며 이는 사교육에 집중할 필요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유럽국가들과 미국의 주립

대학 체제가 지향하는 하나의 목표였고 유럽의 경우 일정한 성과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립

의 초등교사 양성체제나 포항공대, 과학기술원, 광주과기원, 울산과기대 등 공학계열 대학의 균등한 

발전처럼 대학의 하위 부문마다 양질의 균등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 금지와 같은 정책은 민주화이후 우리 사회에 강제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

만 누가 왜 사교육에 주로 투자하는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상층 이상이 사

교육에 높은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다. 이는 중상층 본인이 속한 계급이나 계층적 지위를 자식 세대에

까지 유지하거나 더 나아가 상승하고자 하는 욕구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즉, 하위 계급･계층보다 상대

14) 기존 연구들은 평준화 정책이 사회적 생산성을 낮추었을 가능성을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평준화 정

책 연구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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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우월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계급･계층적 지위를 유지･상승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

교육을 포함한 치열한 교육경쟁은 좀 더 근본적으로 사회 전반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즉 소득압축

(income compression)을 통해 완화될 수 있으며, 이는 조세를 통한 재분배 정책이 매우 유효한 정책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국가별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복지국가의 전형이라 일컬어지는 노

르딕 국가들의 경우, 평준화된 공교육 시스템을 통해서도 높은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사회이동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ekkarinen et al., 2006; Pekkala et 

al., 2007; Blanden, 2011). 이러한 근본적 대안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진지한 고민이 지

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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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Private Tutoring 

Prohibition Policy and Class Mobility 

Jang, Soomyung**･ Han, Chirok*** ･ Yeo, Eugene*15)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s of the major educational policies, focusing on the private 

tutoring prohibition policy(PTPP), on the intergenerational class mobility(ICM) by using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1st-12th surveys. Because private tutor-

ing(shadow education) can be effective for academic achievement of children of above 

middle classes that spend most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and have more information 

on education, the private tutoring prohibition policy can increase the intergenerational 

mobility. This study confirms this possibility. Even when the overlapping effect of the 

middle school equalization polity is controlled for, there is still high effect of the PTPP. 

We think that we still need to examine the level of intergenerational mobility with PTPP 

cohort with that of later cohorts in the future. We also emphasize the compositive effect 

of the several consistent policies such as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equalization po-

lices and the PTPP and length and continuity of the policies for the higher mobility. 

Key Words: intergenerational class mobility, educational policy, private tutoring prohibition 

policy, private education, equal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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